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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즉석섭취식품의 위생 기준을 

추가한 개정안 공개

(2024년 3월 4일 시행)

싱가포르, 육류, 달걀 등 비즉석섭취식품의 미생물학적 기준 및 정의에 관한 규정 개정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2023년 9월 4일 싱가포르 정부 관보에 비즉석섭취식품 미생물 표준에 관한 규정인 

「2023년 식품(개정 3호) 규정」을 공개함. 미생물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규정을 발표함

1. 배경 : 비즉석섭취식품은 식품 규정 35에 따른 즉석섭취식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을 의미하며, 

섭취 전 식품 내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조리 또는 가공 과정이 필요함. 따라서 비즉석섭취식품은 

일반적으로 익혀서 섭취하지만, 비즉석섭취식품에 포함되는 육류 및 육류 제품, 이매패류 조개류 및 

껍질이 있는 상태의 달걀 등의 제품은 덜 익혀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이로 인해 

비즉석섭취식품은 병원균으로 인한 질병 발생 및 식품 안전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싱가포르 

식품청은 비즉석섭취식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표준을 채택하고 이를 반영한「2023년 식품(개정 3호) 

규정」을 발표함

2. 개정 내용 : 미생물학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식품에 '비즉석섭취식품'이 포함되었으며, 비즉석섭취 

식품의 정의가 규정 35에 추가됨

1) 정의

규정 35에 따른 식품 정의

비즉석섭취식품 "비즉석섭취식품(non-ready-to-eat-food)"은 즉석섭취식품이 아닌 모든 식품을 의미함

즉석섭취식품

"즉석섭취식품(ready-to-eat-food)”은 (a)11 번째 표에 명시된 미생물학적 기준에 맞추어 

식품 중 우려되는 병원성 미생물 또는 기타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요리 

나 다른 형태의 가공이 필요 없이 인간이 직접 섭취할 수 있도록 판매되는 식품을 의미 

하며 (b)컵라면, 과일 주스 코디얼(cordial), 스쿼시(squash) 또는 시럽(syrup), 분말 음료 및 

섭취 전 액체로 재구성하거나 희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타 농축 식품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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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항목

* 콜로니(colony): 세균 또는 균류 등을 고형 배지에서 생육 시킬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균집 덩어리

개정 항목

규정 35

누구든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비즉석섭취식품을 수입, 판매, 제조 또는 판매용으 

로 생산해서는 안 됨

(a) 해당 품목이 11 번째 표에 명시된 관련 미생물학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b) 해당 표에 관련 미생물학적 기준이 없는 경우

비즉석섭취식품의 

미생물학적 기준 

(식품 규정 11번째 표)

(공정을 거친) 쇠고기 제품 / 꼬막 및 굴 / 육류 및 육류 제품 / 저온 살균된 가금란 

(껍질이 있는 상태) 및 기타 저온살균 난제품 / 날 것의 가금란(껍질이 있는 상태) 

및 기타 날 것에 대한 미생물 기준이 명시됨

(1) 장내세균 및 대장균 : 10,000 개 미만의 콜로니(colony)*/g 또는 ml 당

(2) 병원균 : 병원균에 따라 100~200개 미만의 콜로니/g 또는 ml 당

3. 시행일 : 2024년 3월 4일 시행

한국 가금육 제품과 달걀 제품 수출 가능, 싱가포르 수출 시 개정안의 위생 기준에 주의 필요 

호주, 중국, 유럽 및 싱가포르는 수입 가금류, 돼지, 쇠고기, 팽이버섯, 달걀, 이매패류 등에 리스레이아균과 

박테리아균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발병하여 미생물 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즉석섭취식품(육류 및 달걀류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을 변경하여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한국은 2023년 7월부터 싱가포르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을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방사되지 않은 달걀, 멸균 처리된 달걀 통조림 제품, 열처리된 가금육과 멸균 처리된 가금육 통조림 제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할 수 있음. 따라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을 포함한 비즉석섭취식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공고를 통해 개정안의 규정 35와 비즉석섭취식품의 미생물학적 기준을 확인하고, 

개정안의 시행일에 주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SFA, SALE OF FOOD ACT 1973 FOOD (AMENDMENT NO. 3) REGULATIONS 2023, 2023.09. 04

SFA, SALE OF FOOD ACT, (CHAPTER 283, SECTION 56(1)

Reach Government Singapore, CONSULTATION ON DRAFT FOOD (AMENDMENT NO. Y) REGULATIONS 2023 

(PROPOSED MICROBIOLOGICAL STANDARDS FOR NON-READY-TO-EAT (NON-RTE) FOOD)




